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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구애라 의원 외 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8 『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에서 인용하고「 」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를 개정된 측량법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측량법시행령 제 조를 제 조로 변경 안 제 조 중23 35 ( 1 )「 」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행정국장

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 안 제 조제 항 중( 2 2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로 변경 안 제 조제 항 중(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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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측량법시행령 중 일부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이에 맞추어 측량법시행령 제 조를 제 조로23 35

변경하고

또한 측량법시행령 제 조제 항 규정에 자치구 지명35 2

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령과 상충

됨에 따라 이를 법령의 기준에 맞추어 위원장을 부구청장

에서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행정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 정비하고

조문 중에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

회무를 통리 하며 를 사무를 총괄 하며 로 변경「 」 「 」

하려는 것으로 조속히 상위법령 등에 맞추어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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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측량법□



- 4 -

측량법시행령□


